
대림산업, 폭발사고 11명 “집행유예”
순천지원, 공장장·현장소장 포함 실형 면해 … 회사는 벌금 3000만원

대림산업 폭발사고 관련 기소자 11명이 전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대로 판사는 9월30일 대림산업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

로 구속기소된 대림산업 공장장, 하청기업인 유한기술 현장소장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했다.

대림산업 직원 3명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대림산업 직원 5명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한기술 안전과장에게는 벌금 1000

만원을, 대림산업과 유한기술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심각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부족하다”며 “특히, 2012년 6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장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러나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에서는 2013년 3월14일 오후 8시51분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장탑 내부의 잔

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퍼지작업 등 안전조치의 미흡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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